
시책논단

유럽 PL제도의 태동과 변천

한국전기제품안전진훔원 교육雲보부 이사 나겸수

02] 579-3291 ksrha@esak.or.kr

L 제조물책임의 법리

계주:폴책임(FL)이랸 시잠에 外통퇸 계품에 홈결 

이 있어서 그로 말미함하 사용자圳게 신쳬삼의 손 

해를 입히거나 그 삼품이뵈에 사용자의 다른 개산 

에 손해를 입힌 견우게 그 계품의 계주자나 판매업 

자 혹은 유똥업자에게 손해의 배삼책임믈 지우는 

것믈 말캰다

계조자베 대햔 귀책근거, 즉 비냔升능선은 계조 

자가 위험성 있는 결하계품믈 시장에 내놓믐으로姗 

위험믈 야기했다는데 있다 이때 계조자가 자기의 

결하게품이나 위험성믈 믿식하였는가는 전연 문제 

삼지 嚮는다

특히 계조曾책임은낀사법퍽 특별법의 성격믈 지 

넌 법리로서 탄생하■였는데, 그 특个성으로서는 个 

선 확대손해의 발샌믈 들 中 있다 계품의 결하으로 

인하여 야기퇸 손해는 완성품의 이 행이익믈 초과■하 

여 사용자의 신췌나 생명 그리고 기타 개산레 발생 

캰다는 점이다 따하서 계조當책임에서는 결智으로 

인햔 직접손해는 性론이고 이러햔 결함에 의해 야 

기퇸 확대손해升 문계升 되는 것이다

또 계호罟은 불•뜩선 다수升 사용빈이 되는 경오 

升 많다 특히 전기계품과 같이 外전계품이 주류빈 

견모는 더묵 그러하다 그래서 피해자升 특정계품 

의 매수인뿐만 아니라 사용자나 운송자 듬 누구에 

게나 발생할수 있다는데 그 중요캰 의미升 있다 그 

리고 계조罟피해에 대캰 책임은 일차퍽으로 결하계 

품믈 만들어낸 계조자圳게 있으며 2차퍽으로는 그 

러한 계품믈 우똥시킨 매도인 도패사, 个입사에게 

도 이어진다 이것이 소위 책임주췌의 특中성이다 

다만 계조자, 판매삼, 유통삼 도매상, •徉입사은 그 

계품 판매계약의 계약당사자는 아니다

오늘날과 같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고도의 

산업사회에 있어서는 계품의 생산과外통흔 고도의 

기술, 다단계, 기업비밀로 말미암아 계호폴의 피해 

자升 피해의 원인믈 調거나 설명하기升 매午 어 

겨운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升 계조나 帰똥참의 주 

의의무의 위반에 대해 입증믈 해야 햔다면 계조■賢 

위 결함으로 빈캰 피해의 구계는 실삼 불升늡햔 

것이 퇼 것이다 그래서 계조罟책임법에서는 책임 

요건의 특수성으로 책임발생의 핵심믈 과실에 두지 

않고 계조賞의 결瞥에 둔 것이다 이것이 계조罟책 

임의 요쳬인 것이다

16

mailto:ksrha@esak.or.kr


이와같쯘 계조■賢책임의 특수성에 의해서 계조性 

의 결하과 계주업자의 과실요건에 대해서는 몇升지 

의 논의升 있어 왔던 것도사실이다 여기서 계조罟 

의 결함과 관련퇸 결함의 책임문계인데 이것이 매 

개선의 문계이다 계조罟책임의 법리에 있어서 책 

임발생의 핵심적인 요소는 계조폴헤 폰개하는 결함 

에 있다는 것이다, 계조폴책임에 있어서 결함이란 

동사 예견된 궤조■皆의 사묭에 있어서 샌며 신쳬 또 

는 개산레 부당한 위험믈 발챈시킨 게조雲믜 결하 

믈 지침햔다

이러한 결하의 备쳥에는 설계삼의 결참, 계조과 

정사믜 결하, 그리고 설명이나 주의, 경고상믜 결하 

등이 있다

또 계주자의 과실에 있어서는 원최적인 책임요건 

으로의 과실이 있다 원최적인 불법행위에 의할 겸 

오페는 피해자升 계조자의 계품결함페 대햔 과실이 

있믐믈 입증하여야 햔다 그리고 이것은 계품의 결 

참이 계주자의 과실럥위에 의해 생긴 것과 그 계품 

의 유똥이 계조자의 의도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이 

루어 졌믐믈 밝司으로■쎄 증명퇸다,

그러나 일정한 요건이 충폭되는 경우헤는 계조자 

에게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펑하으로■쎄 피해자의 

과실입증믜 어려뭄믈 완화시키고 있다 피해자가 

결하믜 金개 및 결하과 손해사硏의 믿과관계를 증 

명하면 계조자의 과실에 대한 사실상의 추정이 행 

하여져, 과실의 증명책임이 계조자궤게 전가되어야 

햔다고 햔다 이것믈 계조罟책임에서 이른바 과실 

믜 사실사 추정 (preaumpthm of fact) 이라고 한다

계荃폴책임에서는 주의나 겸고 의무의 가중믈 특 

히 감조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과실의 인점이 바로 

그것이다 계주:자의 과실이란 계주:자升 짊어진 주 

의의무에 어긋나는 헁위를 하거나 그 의무의 이럥 

믈 게믈리하고 소홀히 캰 것믈 의미햔다 계조자는 

가종의 특별법규에 의하여 계조규준이나 기술기준 

등 기타의 의무를 收받으므로 이러칸 기준이나 

의무에 어긋나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햔 손해의 

경오는 계조자의 과실로 인정찰 中 있다,

또 위험책임레 우사한 芒묭믈 됼 个 있다 궤조 

曾책임믈 위험책임에 가합게 하여 과실이라는 책임 

원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계조자의 주의의■早 

를 포괄적인 위刘방지의平로 이해하여야 한다 그 

리고 계품믜 결하 등의 위험요인들이 야기되었믈 

경우게는 반증이 없는 햔 주의의무의 태만 혹은 위 

반이 있었다고 관정智이 괼요하다고 햔다 관례의 

견모 계조자升 부담하는 주의의무를 사회생활삼 요 

구되는 위험방지의무로서 이해되어야 캰다 그래서 

계품에 결함시 존재하叫 그로 빈햔 피해升 발생햔 

견오헤 그 위반이 있다고 추평퇸다 여기서 국까』 

따라서는 결참의 종류에 따라 주의의무의 차등화를 

주장하는 견해도 있다

입법여부에 관하여서는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

毕리나하게서는 계조풀책임법은 2000년 1뭘 12■일 

에 법률 계6109호로 계정되어 공포되었는데, 2002 

년 ［뭘 1일부터 시 행되고 있다 전 세계퍽으로는 현 

재济지 햑 30여개국이 시 행하고 있으며, OECE 가 

입국줎에서는 个리나라가 FL법믈 시핸하는 마지막 

나라가 되었다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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Z EC치침의 성립현촹과 가맹국의

후진

1)EC지침의 섬립현홤
EEC • 帰럽 석탄 철감 공동췌 弁럽 원자력공동 

췌의 3자를 똥햡캰 기구升 弁럽공동쳬(EC : 

European St皿函ties) 빈데, 1967년에 발족되었 

다 지咅의 EU는 1SS4년부터 EC에서 EU로 변견 

되었다 EU뫄 EU주변玷升믜 계조폴책임법계도를 

이해하기 위해서는 1385년 7월 25일헤 瓦과註이 

사회(The Council cf Ministers)?!- 채택캰 EC지 

■췀에 대햔 충导햔 이해外 선행되어야 한다

EC지치은 .결함게품믜 책임레 관햔瓦가맹耳의 

법률 명령 및 핸정규최의 조정믈 뉘햔 이사회 지 

■침”인데 1985년 7뭘 25에 갸료 이사회에서 결정된 

지침이다

瓦지침은 직접퍽으로 EU가맹구外의 구민의 전 

리의무관계를 규계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 

니라, 外맹구의 지■침대로 입법형식은 관계없이 내 

용믈 갖주는 국내 입법믈 주진하는 의무를 부과하기 

위햔 것이다

氐지침의 취지는 이러햔 지■췀의 내용페 기초하 

여 각국에서 국내 입법믈 실시하으로쎄 EU내의 똥 

일적인 계조罟책임법계도를 실현하는데헤 있다

그러나 각국의 풍습과 습관 및 사회환경과 계반 

산업기뱐의 차이로 인하여 파생되는 창이햔 의견에 

대하여서는 타켭과 절충의 과계로 남겨 두고 있다, 

그래서 이를 몹션(碰也函조함으皇 ■相보되더 각耳 

에 선택사함으로 남겨놓으로娴 그 만큼 ■称연성믈 

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선택조홤의 채택여부로서 

계1차 농산罟 및 ■수렵폴에 대하여 동법의 적용여부 

및 개발위험의 촴변의 빈정여부와 책임햔도액의 설 

정며부升 앞으로 普어琲 할 문계로 대두되고 있다

2)가먬국믜 밉법 추진
1迎년 5뭘에 프랑스가 마지막으로 동참함으로 

셰 전 EU가맹국은 자구의 입법믈 완豆하기에 이르 

렀다

EC지침채택 담시믜 EU가맴국믜 밉법현촤

국 가 입법 시기 (시행)

1 명국 19曲 3. 1

2 그리 丄 19BS. 7. 30

3 이탈리아 19朋.7. 30

4 룩셈부르크 19®. 5. 2

5 덴마크 19館 6. 10

6 꼬르투칼 曲图.11. 21

7 독읾 1的:〕.1. 1

a 네덜란드 甘9：］. Ti. 1

9 ,벤기 에 谢 1. 4. 1

10 꼬랂스 199B. 5. 2i〔긍포）

11 스폐인 药94. 7. 7

12 아딜 랜드 1991. 12. 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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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1 EC치침에 의거한 통밀화의 이유

EC지침은 EU지역내에서의 계조폴책임법계도의 

똥일화를 꾀할 목퍽으로 채택되었다 직접적인 계 

기가 되었던 것은 피해자升 각국에서 발생하였던 

1360년대믜 탈리도마시드 사건 및 19召년믜 모로 

고함공사건의 피해자가 가국의 궤조雲책 임법계도의 

괴리에서 오는 불공정과 불공평레 대햔 일종의 대 

책이었다,

실질적인 이유로는 계조罟책임법계도의 차시에 

서 샌기는 불곰정 은 EC역내에서 의 창호간 불공정 

캰 겸쟁호건믈 外발시켰다 또햔 역내에서의 산품 

거래의 弁똥이 현저히 저해되었고 空비자보호의 

취지升 퇴색되어 왜곡될 中 있다는 升늡선에 대햔 

오려:가 만변되었다

4 EC치침（「결함제품의 책임에 

EC가맹국의 법亳, 명령, 행정규 

조정을 위한 이사회 지침」）

帰럽공동쳬이사회는 斜경계공동쳬升 펌캰 협 

펑 특히 협정 계100조 위원회에 믜햔 계얀■ EC총 

회의 믜건 경계 • 사회위원회의 의견믈 고려하고 

또햔 다믐의 이유페 의거 본지치믈 채택하였다

결하제품의 책 임소재에 관한 号내법이 가맹号마 

다 사이함에 따라 공동쳬시잠내에서 경쟁이 계대로 

되지 못件며 삼품의 자유로우 이동에 영帯믈 줄 毕 

려가 있으며 결하계품으로 인하여 인쳬, 재산사의 

손해에 대하여 소비자를 서로 다르게 보호챨 가능 

성이 있다 이 때문에 계품의 결하으로 인햔 손해에 

대햔 계조업자의 책임믈 규정할 필요升 있으며, 升 

맹국간에 법률의 조정이 괼요하게 되었다

계조업자圳게 무과실책임믈 과하는 것이 전문분 

야헤 증대해升고 있는 현대에 있어서 최신기술에 의 

캰 생恫 수반하는 위험의 공편햔 배부이라고 하는 

문계를 적절히 해결하는 律일햔 방법인 것이다

무과실책임은 공업적으로 생산퇸 동산헤 퍽용퇸 

다, 그러므生 농업생산皆과 辛렵雲에 대한 책임레 

대해서는 담해계품에 결하믈 일으킬만한 공업퍽 성 

질믈 가지는 가공이 되어진 경毕를 계외허고는 이 

것믈 배계하는 것이 적절■하다 본지침에서 규정하 

는 책임은 부동산 건설에 사용하는 재료 혹은 부동 

산의 설비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

생산자外 공급한 최종생산폴, 부품 또는 원개료 

에 결하이 있는 경우게는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

그 생산에 관계캰 모든 자에게 책임믈 과하는 것으 

로 햔다, 같은 이유페서 EC내에 계품믈 中입햔 자, 

선명이나 삼표 기타 자타삼품 식별표지를 부迓시 

힘으로쎄 스스로를 생산자로 표시캰 자나 생산자의 

특점이 불升늡햔 계품믈 공급햔 자 듬에 대하여도 

책 임믈 확대斷는 것으로 햔다

동일햔 손해에 대해 복수의 책임자가 있믈 辭 

에는 소비자보호에 입곽해서 피해자는 그 누구레 

대해서도 손해의 전액믈 청구찰 中 있다,

제품의 결함이 란■ 소비자믜 건강과 재산믈 보■호 

斗기 위하여, 그것이 사용목퍽에 퍽햡햔지 여부를 

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일眇이 당연히 기대챨 

中 있는 얀전성믈 결뎌하고 있었는가, 아넌가의 점 

에 비추어 결절하여야 캰다 안전성은 일절햔 삼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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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圳서 챱리적이라고는 샌과할 수 없는 계품의 오용 

의 견모를 계뵈하고 이것믈 편：가하는 것으로 캰다

피해자과 생산자간의 위험의 공편햔 분담이란, 

생산자外 면책되는사유까 픈개하고 있믐믈 입증할 

수 있는 견오페 햔하여 그 책임믈 면하는 것믈 의 

미햔다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생산자의 책임은 생 

산자시외의 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손해발생에 

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견감될 中는 없다 다만 사 

고의 발생에 피해자페게도 과실이 있믈 견오께는 

책임이 경 감되거나 면계퇸다

소비 자보호를 위하여 재산게 손해배상 뿐 아니라 

사망 사해레 대햔 보世믈 햘 괼요가 있다 다만 재 

산에 대햔 보상은 개민이 사묭하■거나 소비를 목적 

으로 하는 동산레 햔펄하며 더묵이 과다햔 소송믈 

퍼■하기 위하여 일정액■舛지를 면책■하는 것으로 햔다, 

또햔 본지침은 적절햔 견오페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

법에 의거해서 지불되어야 하는 위자료 및 기타의 

정신적 손해에 대햔 보삼에 대하研 어떠햔 연警믈 

주어서는 아니퇸다

피해자과 생산자 밤밤믈 위하여 소를 동해 쳔구 

하는 기간明 일정칸 계챤믈 둔다 시대의 흐름과 더 

불어 계품은 고식이 되는 한편 보다 엄격햔 안전기 

준이 설정되고 과聾기술의 堪준은 계족해서 발전한 

다; 그러므로 생산자에게 결하에 대해 平기한으로 

책임믈 부과하는 것은 햡리적이지 费기 때문이다, 

마라서 퍽담한 기갼卒에는 책 임은 소멸하는 것으로 

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계속줎인 청구에 엿齬 미 

쳐서는 얀퇸다

소비자보호를 효과퍽으로 하기 위하여 피해자圳 

대햔 생산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계약삼 면책믈 인 

정하지 费는다,

升맹구의 법률계도에 기하여 피해자는 본지침의 

규점에 없는 계•약삼 또는 비 계햑삼의 손해배상쳔구 

줜믈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의 효과퍽 민 보 

호라는 목표달성에 도뭄이 되는 햔 이들의 규정은 

본지■췀의 영瞽믈받믐이 없이 유지퇸다 또 이미 가 

맹구의 특별책임계도에 의거하여 의햑게품导야께 

있어서 소비자의 豆과적인 보호가 이미 달성되고 

있는 한 그 계도에 기햔 천구는 마찬가지로 가능한 

것으生서 帝지되어야 찰 것이다

원자력의 피해 또는 손해에 관한 책임헤 대해서 

는 가맹钟이 특별법으로 책임계도를 톽럽하고 있는 

햔 이런 유■혈의 손해에 대해서는 본지침에서 계외 

하는 것이 가능하다

본지■참레서는 일차농산풀과 ■수렵풀에 관해서 계 

외하고 있는바 소비자보호의 기본적빈 관점에서 볼 

째 이러캰 계외升 부적당하다고 퍈단하는 까맨국도 

있으리라고 본다 이 견우페는 당해구에서 이러챤 

골품에•外지 책임믈 확대찰 수도 있다

또 생산자가 계품믈 律똥시킨 시점의 과학기 술命 

준으로는 결참의 폰개를 발견할 命 없었다는 것믈 

입증하면 그 샌산자는 면책될 수 있다는 규정이 소 

비자보호를 부담■하게 졔햔한다고 생곽하는 가맹국 

도 있믈 命 있다 그 경오에는 기존의 국내법믈 ■帝 

지하는 방법에 의하여 또는 새로芒 법률믈 계정찰 

때에는 이러햔 면책荃치를 인정하기 留믈 中도 있 

다 다만■ 새로芒 법률믈 계정할 때에는 이러한 계 

■햑（也P0级也企믈 이용홤에 있어 만약 升늡하다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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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쳬 전역에서 소비자보호의 命준믈 통일적으 

로 높이기 위해서 공동췌의 대기절차k湖d-still 

prom血砂에 따라야 햔다 대부분의 升맹국의 법 

적 전동믈 고려햔다면 생산자의 무과실책임에 금전 

적 삼햔믈 설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, 그러나 국 

가圳 따라 상이칸 법퍽 전똥이 폰개하므로 소비자 

에 대햔 충분햔 보호와 공동쳬시잠의 정사적인 기 

능믈 보잠하는 범위에서 동일햔 결하으로부터 발생 

햔 사맘 및 신쳬사해믜 손해에 대한 전 배사액에 

햔도를 설정하는 早한책 임의 퍽봉계괴 참목은 가맹 

국이 인정챨 中 있다고 본다

본지침에 의해서 발생퇸 갹국믜 조화는 현 단계 

에서는 불충분하나 보다 나은 조화로의 길은 마련 

퇸 셈이다, 따라서 이사회升 본지침의 後레 관햔 

정기적인 보고나 견우에 따라서는 적당햔 계헌 등 

믈 위원회로부터 받는 것이 필요하다

이러햔 관점에서 본지■침중에서 까■맹利게 적용 

계뵈를 설정하고 있는 부분이 소비자보호아 공동쳬 

시잠의 기능에 끼치는 영衲 관해서 실계적 경험 

믈 집햑찰 만큼의 충분햔 기간이 견과햔 卒헤 재 

검토를 年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,

계1조 제조자는 그 계품의 결함으로 민해 발생한 

손해에 대해서 책임믈 진다

계2조 본지침에서 계품이란 계일차농산国과 命렵 

皆믈 계뫼한 모든 동산믈 의미■하며 그 동산 

이 다른 동산 또는 부동산에 편입되어 있는 

견오도 포함햔다

계：3조: ① ■■계주자'란 완성품 계주자, 원재료 또는 

부품 계호자 및 계품에 그 설명, 살표 기 

타 식별할 ■수 있는 표식믈 부차■함으루쎄 

스스로를 계조자로 표시햔 모든 자를 의 

미햔다

② 판매 • 대여 • 리스 ■기타 업으로서 배급 

믈 목퍽으로 律럽공동쳬내에 계품믈 . 

입하는 모든 자는 본지치상 그 계품의 

제조자로 간주하며, 계조자로서믜 책임 

믈 부담한다 이것은 게조자의 책임 에는 

영帯믈 미치지 아니햔다,

③ 계품의 계조자를 확정찰 中 없는 견毕 

및 个입품에 있어서 그 계품의 계조자 

성명은 표시되어 있지만 본조 계2하에 

서 규펑햔 中입자의 신원이 표시되어 

있지 얂는 견우게는 가과의 공급자를 

계조자로 간주캰다 다만 공급자升 햡리 

적빈 기간내에 피해자페 대해서 계조자 

또는 그 계품믈 자기에게 공급햔 자를 

알려준 견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,

계4조 피해자는 손해, 결홤 및 결함과 손해 사이의 

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칸다

계5조 본지침의 규펄에 의해 2민 또는 그 이삼의 

자升동일햔손해에 대해서 책임믈 부담하는 

견■오； 그들은 연대하여 책임믈 부담한다 이 

것은 분7담 혹은 구상줜에 관햔 국내법의 규 

정에 영费믈 미치지 아니햔다

계6조 ① 다믐 사함믈 포함한 모든 사정믈 고려한 

결과 사람이 당연히 기대하는 얀전성믈 구 

비하지 아니한 계품은 결함이 있다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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（3）계품의 표시

但） 계품이 그 ■사용利 배속되는 것믈 

햡리적으로 예참할 ■수 있는 사용

（C）계품이 무똥뙨 시기

② 계품이 糸똥퇸 이卒에 보다 우수한 계품 

이 유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계품 

에 결함이 있다고 간주할 수는 없다,

계7조 제조자가 다믐 가호의 1믈 입증하는 견오에 

는 본지치레서 규펑햔 책임믈 부담하지 아니 

한다

（3）계조자가 계품믈 유통시키지 아니한 

사실

（b） 상황믈 고려할 때 그 계晉이 계주자 

에 의해 帰똥퇸 시점에는 손해를 일 

으킨 결홤이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

또는 그 결智이 그 卒에 발생하였믈 

개연선이 높다는 사실

（C）계품이 판매 기타 영리목퍽의 공급믈 

위하여 계조퇸 것이 아니라는 ■斗실 

및 계조자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서 

계 조 공급된 것이 아니라는 斗실

（d） 계품의 결하이 당국에서 펑햔 강계 

력 있는 규정믈 마름으로쎄 발생하 

였다는 사실

（6）계조자가 계품믈 유통시킨 시점의 

과年 • 기술中준으로는 결참믈 발견 

할 中 없었다는 사실

（£）부품 계조자의 경中는 그 부품이 사 

묭퇸 계품의 설계升 원인이 되어 결 

하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또는 그 계 품 계 

조자의 지시에 따닸기 때문에 결참이 발 

생하였다는 사실

계8조 ① 계품의 결함 및 계3자의 작위 • 부작위에 

의해 손해升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계조 

자의 책임은 경감되지 아니한다 이것은 

분담이나 고창전에 관햔 국내법의 규정 

에는 염慾믈 미치지 아니한다

② 모든 사뢈믈 고려한 결과 그 芒해가 계 

품믜 결하 및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책 

임으로 돌아가는 계:3자의 과실에 의해 

발챈한 경우; 계조자의 책임은 감면될 

中 있다

前조 계1조에서 '손해'랸 다믐믈 의미캰다

⑴ 사망 또는 신쳬삼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

② 결함있는 계품 그 자쳬이외의 모든 개산에 

대햔 손해 또는 멸실로서 그 재산이 다믐 

요건믈 층폭하는 견光 다관 SOOECU를 

면책으로 햔다

i ） 동삼 개민적인 사용 또는 소비를 위 

캰 것으로서

ii） 피해자가 주로 자신의 개인적 사용 

또는 소비를 위하여 사묭해던 것

본조는 早혈손해에 관한 话내법의 규정레 

영等믈 미치지 아니한다

계10조 ① 가맹국은 입법믈 촴베 있더서, 본지■침에 

서 규정한 손해배사믈 청구챨 中 있는 

巻소기態믈 3년으로 규정'하여야 햔다 

그 출소 기캰은 원고가 손해, 결함 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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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주자의 신원믈 할게뵌 날 또는 당연 

히 할았으리라고 생각되는 날부터 진 

행믈 개시캰다,

® 쯜소기한의 펑지 또는 중단믈 펑햔 升 

맹국의 법률은 본지침에 의해 연齬 

받지 아니햔다

계11조 가맹국은 그 입법믈 瞥에 있어서, 본지■췀에 

의해 피해자궤게 부여퇸 ■줜리는 그 芒해를 

일으킨 담해 계품믈 게조자升 유똥시킨 날부 

터 1。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 

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갼중메 피해자가 소송 

절차를 개시한 견오는 그러하지 아니하■다

계12조 본지■췀에 의해 발챈하는 계조자의 책임은, 

피해자와의 책임계햔 또는 책임배계조황에 

의해 계햔 또는 배계되지 아니캰다

계13荃 본지■췀이 똥보퇸 시점에 존재하는 계약삼 

또는 계햑 외의 책임에 관햔 법규건 혹은 

특별책임계도 듬에 의하여 피해자페게 부 

며퇸 모든 권리는 본지치에 의해 연齬 받 

지 아니캰다

계14조 본지침은 원자력사고로 발생햔 참해 또는 슨 

해로서 升맹구에 의해 비준틴 玷계협정의 퍽 

묭믈 받는 것에 대해서는 퍽묭하지 아니한다

계 1S조 ① 가맹국은

倫 계2■조믜 규정에도 불구场고 본지췀 

계1조믜 ■폐품'에 계일차농산皆과 

中렵罟이 포하퇸다는 뜾믈 국내법 

으로 규정챨 수 있다 그리고

(b) 계7조 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 

품이 유똥퇸 시점의 과晝 • 기술中준 

으로는 결智믈 발견할 수 없었다는 

것믈 계주자升 입증햔 견午에도 계 

조자升 책임믈 부담챤다는 것믈 그 

입법삼 유기하거나 본조 계2■함에서 

펑한 절차베 마라 규펑할 수 있다

② 계1懇E)에 규펑햔 규계를 도입하고자 

하는 가맹국은 그 계뢱줎인 법얀의 내 

뵹믈 위원회에 똥지하여야 햔다 위원 

회는 다른 가맹利 그 뜾믈 통지하여 

야 햔다, 담해 가맹국은 위원회에 통지 

햔 날로부터 3개 뭘柯 위원회가 그 기 

간내에 당해 사찬에 관햔 본지■췀의 命 

정안믈 이사회에 계츨하지 얂는 경우에 

만■ 그 계획중인 법안믈 실시할 ■ 있 

다 그러나 위원회升 전기 동지의 ■수련 

빌로부터 3개뭘 이내에 당해 外맹구에 

대해서 이사회에 그 •수펄안믈 계줄할 

의사升 있믐믈 똥지하지 않는 때는 그 

까맨국은 계획중인 법안의 실시를 보류 

하여야 한다, 위원회外 전기 9개월이내 

에 이사회에 대해서 본지■췀의 전기中정 

얀믈 계출한 경오에는 담해 가맹국은 

그 覆얀의 게줄일로부터 다시 18개 

월간 그 계왹중인 법안의 실시를 보류 

하여야 햔다

@ 본지침의 통보일로부터 10년宪 위원회 

는 계7조 (e) 및 본초 졔说編의 퍽묭 

에 관햔 법원의 결정이 소비자보호 및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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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쳬시잠의 기능에 어떠햔연瞽믈 끼 

쳤는가페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서 를 계 

줄하叫야 캰다 이사회는 삼기보고서를 

검토햔 卒 위원회의 계얀에 따라 또 帰 

럽공동쳬 설럽조햑 계1頒조의 규펀에 

따라 계了조 (砂의 폰계에 관햔 결정믈 

하여야: 햔다

계16조 ① 곽 가맨吋은 동일한 결智믈 가진 돈종 

믜 계품에 의한 사망 또는 신췌사해로 

발생한 손해에 대햔 계조자의 책임총액 

믈 TOGO만 EOT를 하회爵지 苗는 액 

으로 계한챨 命 있다.

② 본지침 똥고일로부터 1。년利 위원회 

는 본조 계1함에서 정햔 책임총액 계햔 

의 가맹耳께 븨햔 실시升 소비자보호 

및 공동췌시잠의 기능에 미친 연喇 

관캰 보고서를 계줄하여야 캰다 이사 

회는 삼기보고서를 검토햔 卒 위원회의 

계얀에 따라 또 外럽공동쳬 설럽조햑 

계1。。조의 규펄에 따라 본조 계1촴의 

폰계에 관캰 결정믈 하여야 캰다,

계17조 본지치은 계19조에서 정 하는 규펑의 시행일 

이전에 우똥퇸 제품에 대해서는 적묭하기 

아니한다

계18조 ① 본지침에서 EO丁란 (EEU)규처 계 

318V8호 및 개정 (EEU)규치 졔 

狡出其호에서 정하는 대로이다 구 

내통화로의 환산은 본지早 채택일의 

환율로 계산하여야 햔다

® 이사회는 5년마다 위원회의 계얀믈 받 

아 공동쳬의 관햔 견계 및 똥화의 변동 

삼홤믈 고려하여 본지■침에서 펑캰 금액 

믈 개검토하고 괼요캰 견毕 그 금액믈 

개정하여야: 챤다,

계19조 ® 升맹곡은 본지침 똥고일로부터 늦어도 

3년 이내에 본지치믈 실시하기 위하여 

긜요햔 법률 규치 및 핸정규정믈 시핸 

하여야: 햔다 가맹국은 즉시 그 내묭믈 

위원회에 통지沖겨야 햔다

® 계15조 계2■하에 규정된 절차는 본지침 

통고일로부터 적봉햔다

계20조 가맹국은 본지 침이 규계하는 분야께서 이亭 

계펌되는 구내법의 주요 규펑의 내용믈 위 

원회에 통지하여야 햔다

계21조 위원회는 5년마다 이사회에 본지침의 적용 

헤 관햔 보고서 및 괼요햔 견毕 그에 대햔 

적절캰 계얀믈 계줄하여야: 캰다

계22조 본지■췀은 까매푹믈 대삼으로 햔다

5. EG지침의 내몸

1)무괴실책밈의 채욤
미국믜 엄격책임과 거믜 동일한 법적 책임개념믿 

早과실책임의 채용믈 계1조에서 언급场고 있다 그 

근거로 전문에서 위험책임의 원처과 손실분산의 방 

법믈 믜줎에 두고 있다 置론 EC지■田도 결하의 폰 

재가 전계가 되며, 결하의 판단은 소비자의 통世 기 

대기준믈 채용하고 있다, 구췌적으로는 계품의 표 

시, 합리적으로 예견이 가능캰 계품의 용도 계품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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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동레 놓여진 방식 등의 계반 여건믈 충분히 고려 

하叫 결정하였다

사고발생裆 계품의 개선 • 개량이나 계품의 회 

수를 촉진할 정책적 취지에서 사고卒에 계조자升 

취햔 설계변견, 견고의 추外 계품의 회수 등 사고 

발생卒의 개선 및 회中의 증거는 결참의 픈개에 대 

칸 증거로서 채택이 불升능하게 규정되어 있다

미话에서의 기술径믜 함변과 备사햔 개발위험 

믜 함변은 각 话의 몹션사함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

개발위험의 함변믈 인정■하고 있는 국가는 계품이 

유통에 놓며진 시기의 과하이나 기술中준으로는 도 

저히 계품의 결함의 폰재를 인칙찰 中 없었던 것믈 

계조자가 입증하였믈 경우에는 면책믈 일단 허몽하 

고 있다

Z) 선의와 무과실

선의는 법률삼 어떠햔 斗실믈 할지 못하는 것믈 

말하고 도덕적인 의미는 포화하지 않는다 이를터 

면 선의의 계:3자나 선의의 점유자와 같은 것이다 

무과실은 과실 즉 주의의무위반이 없는 행위를 말 

캰다 모리나라베서는 일반적으로 낀법삼 선의와 

촴꼐 送이며 선의인 것에 관해 과실이 없는 것믈 

升리킨다, .선의이며 과실없이"와 같은 것이다, 풀 

건의 점유페 관하여서는 점弁자의 선의는 추정되지 

만 그러나 早과실은 추정되지 아니햔다

3) 무과실책임

손해 의 발챈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견 

오에도 그 배상책임믈 지게 하는 것으星 과실책임 

에 대비御比)뵌다, 계햑책임에도 인정되는 견모 

外 있으나 일반적으루는 불법행위책빔에 관하叫 주 

로 논의되고 있다

불법행위에 있어서의 무과실책임은 가해자升 고 

의 또는 과실로 민하여 타인의 법 익믈 침해캰 점에 

책임 귀족의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고 타인의 법익 

침해라고 하는 결과의 발생에 원인믈 주었다는 점 

에 그 근거를 둔다는 의미에서 원인책임주의라고도 

칭한다 따라서 법믜 비난이 과실에 帯하지 얂고 결 

과에 齣여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결과책임주의라 

고도 한다

'과실이 없으면 책 임이 없다"고 ■하는 과실책 임주 

의는 자본주의퍽 자肝믜를 그 이념으로 하는 근 

대시믿법의 대원최의 ■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오 

늘날의 대기업은 햔뜩에 있어서는 거액의 이익믈 

얻믐과 동시에, 다른 캰剽 있어서는 기업내의 근 

로자 및 일반인에 대 하여 많은 위험믈 내포하고 있 

는 것이 斗실이다

。卜물러 현대 사회생활의 복잡화과 더불어 종래의 

과실책임주의로서는 피해자의 보호를 충분히 시행 

하지 못하고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햔 이 

律 때문에 손해의 공평한 부담믈 꾀하기 위하여 무 

과실책임믜 이론이 진전믈 보게 퇸 것이다

早과실책임믈 인정하는 근거로서는- 위험한 시설 

의 소备자는 그것에 믜场뎌 챈기는 손해에 대场뎌 

서 절대퍽 책임믈 져야 햔다고 하는 위험책임론이 

대두되고 있다 또 큰 이익이 들어가는데레도 손실 

阵지도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하는 보사책임론이 

있으며, 손해의 원인믈 준 자퀘게 그 배삼책 임믈 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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워야 햔다고 하는 원인책임주의를 들 수 있다 그리 

고 마지막으生 불법행위에 의햔 배삼책임은 손해의 

공편햔 분담믈 주잠하는 논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

캰다고 ■外는 구쳬적 공편주의 듬이 있다

모리나라의 현행 법계에 있어서는, 공작풀•소유자 

의 책 임믈 규펑한 낀법 계758조는 무과실책임믈 인 

정햔 전쳥퍽민 예이다 그리고 책임무능력자를 감 

독하는 자의 책임, 사묭자의 책임, 공작雲의 펌유자 

믜 책임, 동雲믜 점유자의 책임은 삼대퍽 平과실책 

임이라고 하지만 이러햔 예들은 진정한 平과실책임 

이라고 찰 中는 없믈 것이다

华리나라의 사법에서도 선박소桥자믜 책임이 

나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등믈 平과실책임으로 분: 

류하■고 있으나, 역시 예외적인 규정이라고 하지 

않믈 수 없다, 그러나 특별법은 근대적 대기업의 

위험선이나 보잠선믈 고려하여 근로자 개해보삼 

계도 그리고 광해（辭害）배삼계도과 국升배삼법 

삼의 玷升 또는 공공단쳬의 영조皆營造物）의 

설치 및 관리의 ■外자에 대햔 배상책임 등 무과실 

책임믈 인점하는 예升 점차 많아져 升고 있는 추 

세에 있다,

4） 제조물의 범위
EC지침의 대삼이 되는 계조풀은 동산에 햔정■하 

고 있으며 부동산은 계외되었다 즉 계일차농산皆 

과 수렵■賢믈 졔뫼햔 모든 동산믈 포하하고 있으며, 

그 동산이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에 편입되어 있믈 

때는 계조^의 범위얀에 포함퇸다,

5J 손해배상믜 범위
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도 사망 또는 신쳬 

장해 및 개인퍽 사용에 이묭틴 개산으로 한정되며 

그 이괴의 손해에 대햔 배사은 EC지침의 대삼믜 

범위로서 계괴하으皇娴 갸국의 국내법에 신축성있 

게 위임되었다 이 견毕믜 재산은 500EQJ阵지는 

자기부담으로 공계퇸다

그리고 민쳬의 손해에 대하여서는 대량으로 동종 

의 손해外 발생하였믈 경우에는 손해배삼액이 팽대 

하게 퇸다 그래서 계호업자게 外혹햔 결과를 초래 

하기 때문에 책 임햔도액믈 설정하에 있어서 몹션사 

함으로 外보되어 각국에 위 임하였다

B）민과관계

인과관계（因果關係）란 일정햔 선해卄실이 없. 

었더라면 다른 일정한 卒행사실도 없었믈 것으로 

판단되는 경오에 폰재햔다고 인정되는 관계를 말한 

다 오리나라呻서는 낀법사 불법핸위나 채平불이핸 

에 의햔 손해배상책임믈 논할 경모와 형법상 구설 

요건이 일절캰 결과의 발생믈 요구하고 있는 결과 

범에 대하여 문계升 되고 있다

그래서 피해자升 피해구계를 쳔원하기 위해서는 

인과관계의 입증이 괼요하다 즉 계조풀의 결하이 

外똥캰 시점에 존재하였고 그 결哲에 의해서 손해 

升 발생하였믐믈 즘명■하여야: 챤다, 그러나 피해자 

가 이러칸 입증믈 하■기 란 ■휩지 않은 것이다 그리하 

여 인과관계의 곤란하믈 예참하여 증명책임보다 일 

층 완화된 즙명겸감믜 가능성믈 제시해 놓고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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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) 책밈주체
책임주의(責任主義)란 .책임 없으면 혈벌없 

다"는 원리를 기 초로 책 임 없으면 범죄는 성럽■하지 

费고 혈량도 책임의 대소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한 

다는 원최이다 책임의 범위내로 형벌■줜믈 한정하 

으로娴 국가의 혈벌전으로부터 개인의 자碧를 보잠 

하는 中단이 퇸다는 것이다

存럽에서는 광범위한 책임주쳬를 민정하고 있으 

며 완성품 및 부품의 계조업자이외에 계조자로서 

표시를 햔 자, 中입 업자, 外통업자도 책 임주쳬 升 된 

다 특히 유통업자는 계호업자를 인지할 中 없거나 

특평할 수 없는 견모에 햔하여 보충적인 책 임주쳬 

升 퇸다는 것믈 규정하고 있다

B)제조업자믜 면챽사分
배삼책임주쳬가 졔조雲책임으至부터 면책될 中 

있는 사유를 개별조함으로 모어서 규정하고 있다

。계조업자가 당해 졔조雲믈 ■帝통시키지 ■은 

계조폴일 때

◎ 전卒 산홤믈 고려하여 볼 때 계주:업자升 계 

조풀믈 弁똥시킨 시점에서는 손해를 발샌시 

킬만캰 결하이 존재하지 않았던지 또는 결함 

이 ♦똥 •利 발생하였믈 개현선이 있믈 째

◎ 계조업자升 그 계품믈 영업용의 판매 등의 

겸계 적 목퍽믈 위해서 계 조하거나 또는 유똥 

시킨 것이 아닌 계조폴일 때

◎ 결함이 공공기관의 강계적 기준에 부합하고 

있는 경毕일 때

◎ 제품이 우똥에 놓여진 시점에서 그 당시의 

과晝이나 기술수준에서 계조업자는 결智의 

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믈 견牛빌 때

◎ 부품 계조자께 대하여서는 그 결하이 계품의 

구조 또는 계품의 계조자의 지시에 마许서 

발생캰 결과圳 기민찰 겸모일 때

3) 챽밈주체가 복수밀 경무

瓦지침에 근거하여 복수의 책임주췌가 폰재할 

경오에는 곽각의 책임주쳬는련대책임의 관계에 있 

다, 그리고 고사电믜 핸사게 대하여서는 곽话의 국 

내법에 의해 신축성 있게 퍽묭하여 해결한다

10) 챽밈기간
'모든 시효에 관해서 원고는 손해와 결하 및 계조업자 

를 인지하였거나 인지한 때로부터 3눤이내, 그리고 备 

통에 놓明진 시첨부터는 10년으로3년믜 소멸시효에 대 

햔 중단 혹쯘 중지의 사仔는가率利법에 따른다 

그리고 이러햔 1。년의 시효는 계쳐기간으生 간주챤다

6. 기타 유럽국가들

氐뫄 같은 대륙믈 쳘성하고 있고 또 그 역내에서 

긴밀햔 관계를 갖고 있는 律럽자砰역연訳EFTA 

: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)은 话가간 

교역사의 잠벽믈 계거찰 걸■요가 대두되었다 그래서 

담초 1993년 1뭘 1일에 EC EFTA에 가맹햔 19개국 

으로 구성되는 ■糸렵견계영역(Eumpean Eccnctnic 

Area：EEA)조약믈 발■효하■기로 예정하였다 또한 

EFIA이 대부분의 升맹구이 瓦에 E맨믈 신청하고 

있었던 당시 사정의 영蔵으로 EC지■침믈 기초로 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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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책논단

계조賞책임법의 입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1393년 

&뭘外지 모두 완益하였다

1目如년 0월 현꽤 EFTft가맹국가믜
PL 입법현홤

국 가 입법기国 행）

1 오스트리 아 帕，明.7. 1

2 노르웨니 甘朗.1. 1

2 핀란드 1991. 9. 1

4 아이슬란드 1!阳스. 1. 1

■5 △웨 딘 1993. 1. 1

e 리쳐 텐슈타인
1992. 11. 12 계정되었£나, 

■叫랭몬 현금까지 미지수임

1 -湖.1. 1

7. 끌을 깿으며

구주의 가구 펌부는 풀론 기업이나 소비자들도 

계주:풀책 임법이 그들의 관념과 실절에 맞게 조기에 

점착털 수 있도록 최선믈 다하였다, 기업은 계조性 

책 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科 

계품의 얀전선과 내구성 진작페 힘썼믐은 罟론이다 

촴삼 계품의 편의성믈 염두에 두고 또 소비자의 입 

잠믈 층분히 고려하여 계조罟믈 설계하고 계조하는 

데 심혈믈 기물여 왔다

오리나라도 이계 FL시대에 선큼 들어와 있다 

정성과 최선믈 다하지 얂고 막연히 계도의 시행에 

대한 걱정이나 불먄믈 토로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 

늘날 오리의 시대에는 또 현대의 오리사회에서는 

早엇보다도 퍽국퍽으로 소비자를 받드는 그러 한 기 

업믈 요천■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시대퍽 요천 

으로 선택의 문계升 아닌 괼命적 사차이다

또햔 소비자도 계주遂책 임법의 본래의 정신에 따 

라 자신의 전리를 주잠하고 사고예방믈 위하叫 최 

선믈 다해外 챤다 ■사용수최믈 성실히 준수하고 함 

삼 안전성믈 확인하며 펄선있는 자세로 계조當믈 

사묭하도록 外는 •습관믈 가져야: 햔다

그리고 계조罟책 임법이 시행퇸 작釣 지나친 기 

대나 터平니없는 뵥쉼믈 품어서는 아니퇸다, 사고 

를 예방件고 피해믜 확산믈 방지하는 일헤 소비자 

도 동참해서 최선의 노력믈 다해야 한다 사묭자의 

지나친 부주위와 턱없는 요용이나 남몽 그리고 학 

묭祚지 졔조縁책임법이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

이것은 어느나라게서나 공통퇸 사찬이다

정부는 계조폴책임법이 계대로 정차되어 소비자 

위 ■줜익이 신장됨은 풀론 기업의 쳬질개선과 경쟁 

력이 감화되고 국믿견계升 발전할 수 있도록 기타 

보완계도의 정비를 게믈리 해서는 얀털 것이다 계 

조■賢의 얀전과 관련퇸 수많은 기타 법령믈 정비하 

고 분쟁해결믈 원활하게 하기 위챤 계도개선 노력 

에 지속적인 박차를 升해야: 찰 것이다

그래서 우리나라와의 교역이 많은 备럽의 FL법 

의 특징믈 살펴본 것이다 우리보다 선진국이며 毕 

방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가 나하마다 그 나하 특品 

의 토양과 습속에 마하 특징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

帰럽믜 견毕는 더묵 그러■하다 앞으로도 拜럽국가 

의 FL의 흐름믈 예의 주시하며 导척하야怦 场며 

또 소화해서 오리나하 사정에 맞게 오리의 FL법도 

마라서 변화하는 시대에 호믕하여 접목하여 발전시 

켜 나7电데 게믈리 해서는 안털 것이다, 也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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